
【 붙임4 】

시ㆍ도, 시ㆍ군ㆍ구별 청사정비기금 지원 규모

1. 지방청사 건축 지원 한도액

가. 신축 또는 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동별/억원)

구 분 시･도 시･군･구 비고

본청(의회포함) 500 100

공무원교육원 50 -

소방서(본청) 50 -

119안전센터 10 -

문화‧복지‧예술‧체육 등 
회관

80 80

주민자치센터 - 10 출장소 등 포함

기타 사업소 20 20

* 기존의 보건소(16억), 벤처기업지원센터(56억)는 기타 사업소에 포함

나. 리모델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동별/억원)

구 분
시･도 시･군･구

비고
증･개축 대수선 증･개축 대수선

본청(의회포함) 150 전액 100 전액

공무원교육원 20 전액 - -

소방서(본청) 20 전액 - -

119안전센터 10 전액 - -

문화‧복지‧예술‧체육 

등 회관
30 전액 30 전액

읍･면･동 주민센터 - - 10 전액
출장소 등 

포함

기타 사업소 20 전액 20 전액

다. 지원기준

1) 신축･재축 : 당해 건축비의 50% 이내에서 위 표 (가) 한도액 범위 내 지원 가능

2) 증축･개축 : 당해 건축비의 50% 이내에서 위 표 (나) 한도액 범위 내 지원 가능

3) 대수선 : 당해 건축비(공사비) 전액을 지원 가능

4) 청사건립 부지 내에 다수 용도의 청사를 건립하는 경우 주된 용도 청사의 건립

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



- 이외 청사의 지원은 주된 용도 건물을 제외한 1개의 청사에 대하여 위 한도

액의 20%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

5) 청사정비기금 지원액은 신청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, 청사정비기금 가용 재원 

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조정이 가능

2.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사업 지원

가. 에너지 절약시설 정의

- 신･재생에너지시설이나 열사용기자재 등을 이용하여 연료, 열 및 전기 등을 절약

하는 시설(부대시설 포함)

<주요 지원시설 예시>

◊ 신․재생에너지, 에너지절약형 조명제어시스템, LED 조명시설

◊ 고기밀 창호 등 단열성능(단열창문, 회전문 설치 등) 

◊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 설치(고효율전동기, 인버터 등)

◊ 기타 냉동기, 냉온수기, 전열열교환기, 전력감시시스템 등 에너지절약시설 교체

◊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등

나. 지원범위

-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공용･공공용 건물 전체

- 본청(의회포함), 공무원교육원, 소방서, 문화‧복지‧예술‧체육 등 회관, 자치센터, 기

타 사업소 등

다. 지원규모

-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비는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가능

- 청사정비기금 지원액은 신청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, 청사정비기금 가용 재원 등

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결정

라. 신청방법 : 기존 기금지원 절차와 동일


